Q1. 이민을 고려중인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지금 수속을 시작하면 언제쯤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A. 비자를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서울대사관에서는 36개월까지 소요될 수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02년 초반 접수자 중 서류미비가 없는 분들께서 승인편지를 받고 계시구요 현재 기준점수가 하향조정된 상태라 접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수속기간은 2년정도는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Q2.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론토 랜딩하게 되면 우리나라 면허증을 들고 가면 그냥 면허증을 교환해주나요?
A. 토론토의 경우도 온타리오주이므로 동일하게 면허증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Q3. 이민 카테고리에 ND라고 써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말의 약자인가요? 
A. ND 는 INDEPENDENT CATEGORY 의 약자 입니다. 독립이민이란 뜻이지요.

Q4. 제 큰누나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번역사로 졸업하였는데 그 졸업장이 번역 라이센스로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역협회에는 등록돼있지 않구요
A. 대학원 졸업장의 경우 대사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인된 번역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바는 공지사항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에 “ 공인된 번역본” 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번역본은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서류에 주석으로 기입하거나 공인서를 별첨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Q5. 전 제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벌써 3주가 넘었는데 전공이 한국서는 응용미술이고 뉴질랜드 대학서는BVA중 조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호주 시민권자), 같은 BVA여도 전 조각이 전공이라 5136으로 해야 하는데 직장 경력때문에 (4년) 그래픽디자인으로 해서 5142로 했거든요. 그래픽디자이너로 해도 괜찮을까요. 
A. 직업군 선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신 업무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NO :5136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직종이 더 적합한지 아님 신청하신 그래픽디자이너가 정확한지 답변을 드릴 수있는데 알려주신 정보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경력 4년이 모두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판단하시기에 직종을 바꾸길 원하신다면 화일넘버를 받으신 후 직종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등 변경된 서류를 추가로 접수하셔서 직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종 변경의 경우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입장에서 볼때 저번에는 전문 디자이너로 했다가 다시 다른 직종의 전문가로 변경 한다면 실제 이 사람이 전문인력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6. 저는 2002년 9월 10월 경에 서류를 접수하고 파일넘버를 받았으며, 무슨 일인지 너무도 신속하게 바로 한달 정도 뒤인 11월에 69점으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12월 1일 발표된 과도기적 구제책에 해당돼서 다른 별도의 서류수속이나 준비 없이 옛 서류를 살려서 계속 이민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을지요??
A. 일단 불합격과 거절은 같은 말입니다. 이민성의 발표전에는 02년 접수자로서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 거절된 경우 대사관에서는 새로운 서류접수와 접수비를 납부해서 새로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02년 접수자로 거절된 경우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서류를 추가 서류 없이 심사할 수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Q7. 출국 전 준비사항 서류 중에.."예방접종기록표 : 16세미만의 자녀에게 요청되지만 18세미만의 자녀는 모두 준비하세요." ...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방접종기록표는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예방접종기록표는 학교 입학 시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PR여권 만든 후 랜딩 전에 주소를 같이 합하여 놓고 출국 신고시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PR여권을 만들고 난 후(국외이주신고가 된후)에도 주소 이전이 가능한가요?
A. 국외이주신고 상태에서(말소이전) 주소지 이전(전출입 신고)은 가능합니다. 

Q9. 1. 저는 2001 년 5월 신청했구요, IELTS 성적 및 관련서류를 이미 여러번 보냈구요. 이런경우 대사관측에서 본인의 서류를 가지고 구법, 신법점수를 직접 산정해 본다는 이야기인지요? 
A. 이전의 공지에서는 구법으로 일차 심사를 하고나서 탈락을 하게되면 신법 67점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일단 구법으로 심사를 받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대사관에서 다시금 세부 규정에 대한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나의 이민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A. 이번에 변경된 수정안에 의해 당신은 구 이민법과 신 이민법 가운데 더 유리한 것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것입니다. 

Q10. 저는 영주권자이고 2년후에 토론토로 이민 갈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이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2년동안 있어야 캐나다에 가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요?

A. 한국에서 운전한 경력이 없이도 운전 면허가 있고 2년이 경과 했다면 캐나다 면허로 교환해서 운전을 하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운전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국에서라도 연수를 받으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Q11.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는 받았으나 아직 캐나다에 landing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포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주권을 포기 한다는 간단한 편지와 함께 받으신 cpr 용지와 여권을 대사관에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Q12. 워킹퍼밋으로 캐나다에 입국시 가족은 어떤 비자로 입국하는지요?
A. Work permit으로 입국 시 동반 가족들은 신청서 동반할 가족란에 기입하시고...현재 취학자녀의 경우 입학허가서 없이 open study permit을 신청하여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립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사관 창구에 신청서 및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모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3. 저는 캐나다에 온지 한 7년 되는 영주권자입니다. 사업체도 하나 갖고 있구요.. H&C로 어머니를 캐나다에 모시면서 영주권을 신청, 발급받게 할 수는 없을 까요? 
A. 현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조건에 맞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정식으로 부모님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초청되어 영주권 취득 후 10년 부양하겠다는 전제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family.html
Q14. 동반비자가 TRP 맞지요? 동반비자 1년짜리를 가지고 토론토 공항에서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연장을 해야 하는 데 동반비자는 쉽게 연장을 해 주나요? 동반비자가 보통 방문비자와 다른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A. 동반비자라는 비자의 종류가 있는것이 아니라, 조기유학생을 동반하는 어머니께서 그동안 발급받아왔던 신체검사 확인레터 및 최근 변경된 TRV를 그냥 흔히 동반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와의 무비자 협정으로 관광 등 방문 시 비자가 필요없으며 최장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며 연장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연장 시 신검 등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엄마도 한국에서 신검을 하신 후 신청서를 내면 신체검사 레터를 발급받아 입국 시 자녀들의 비자기간만큼 받은 것인데요...동반부모의 증가 및 현지에서 미국 등지로 여행을 갔다가 캐나다로 다시 입국 시 각 국가별 비자 협정을 모르는 심사관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TRV를 발급받아 이미 심사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추후 연장 시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권에 찍힌 TRV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체류기간은 입국 시 결정되며 추후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사실 그대로 자녀케어로 적으시면 됩니다. 캐나다로 얼마간을 머무셨던 공부를 하셨건간에 이민은 자격기준에 맞아야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15. 드디어 PR 여권에 캐나다 이민비자와 함께 모든서류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재정상태가 좀 어려워서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내년에 임시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입국할때 재산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는것인지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A. 이민자 입국신고시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입국한 금액만큼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미리 캐나다로 송금한 경우는 송금증명서를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Q16. 배우자 초청이민에 사용할 서류고요. 누나들은 결혼해서 말소. 제적된자 제외하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A. 초청이민 신청시 호적등본은 출생증명, 혼인신고...등등의 용도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민 신청서 양식가운데 하나인 family ~~양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므로 제적된 형제들을 포함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17.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어떤서류를 가지고 받아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A. In Canada class로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 캐나다내의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시고 (물론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위한 경우라고 설명을 하시고) 신체검사 비용납부에 관한 receipt을 신청서류들과 함께 CPC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8.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건강에관한 보험을 따로 들지않나요? 
A. 캐나다의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커버하지 않는 수술이나 암치료..등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치과부분등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므로 사설보험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19. 년 직장근무->2년 해외 체류(학생비자)->귀국예정(현재는 소속된 직장 없슴)의 경우 경력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은 이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내가 신청한 직종에서 4년의 동일경력을 증명할 수있으면 경력점수 21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의 공백으로 인해 거절을 당한 경우는 없으나 이런 신법규정이 적용되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서류가 심사되지 못한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직인 경우도 경력점수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20. 1. IELTS 점수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서류목록엔 2부로 되어있던데 그럼 원본1부와 복사본 1부 준비하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부는 사본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Q21. 저는 캐나다에 온지 3년이 되서 이민을 한 경우라 출국시 자연히 말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서울에 다니러 가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주민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즉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지참하셔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절차는 출입국 관리국 홈피를 참조하시면 절차를 확인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환급또한 자격상실 신고가 완료되셨다면 영주권자 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만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통화하시고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2. 최종적으로 서류를 다 밀봉하여 직접 코롱빌딩에 접수하면 되는데 어느 층 창구에 접수해야하나요? 
A. 10 층입니다. 창구에 접수를 하셔도 되고 drop box 에 넣고 오셔도 됩니다.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창구에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합니다.

Q23. 무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중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남은 가족은 영주권이 그대로 살아있는것인지요? 자녀가 남자인 경우 그로 인해 병역의무에 있어서 면제요건을 상실하게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면 완전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A.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남은가족은 계속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남자자녀도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단 그 남자 자녀가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하면 병역이 부과되지요..
Q24. 이민 간 후에도 계속 한국에서의 예전과 같은 사회생활이 가능한가요? 즉, 한국내에서의 직장/은행구좌/신용카드/운전면허/주민등록/부동산 거래/의료보험/주식증권 거래 등등. 그럼 도대체 국적은 언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A. 직장- 연말정산시 재외국민으로 표시됩니다.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가능성이 있지요. 승진등의 불이익등 
은행구좌,신용카드,주식거래,-가능
의료보험 –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 이민신고시 말소됩니다. 
부동산거래 - 주민증이 말소 되더라도 거소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인 경우는 부동산거래 제한이 있습니다.(국세쳉에 문의)
과거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직장다니면서 가끔 캐나다에 입국하여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5년동안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영주권자중 6개월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사람이 영주권을 박탈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Q25. 병원에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 검사결과 확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 지정병원의 검사결과 확인증은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는 마닐라로 보내져서 메디컬센터에서 최종통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국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검사결과 확인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내일 랜딩 fee를 입금하려는데 우리나라 돈(한화)로 얼마를 입금해야 하나요?
-성인 일인당 컈나다 달러 975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성인이므로 보통의 경우 
C$975 X 2명 X 850 원= 1,657,500원을 대사관 계좌로 납부하시고 입금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검사확인증과 무통장입금증 둘 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입금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시 화일넘버를 적어주셔야 대사관에서 빨리 확인을 할 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26. 임시숙소로 홈스테이를 하던 민박을 하던 집 구할때까지 잠깐 이잖아요? 나중에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팩킹리스트를 만들어 갔다가 나중에 실제로 짐은 안들여 와도 상관없나요?
A. 보통의 경우 임시 숙소 주인어른이 받으셔서 전해줍니다.부탁을 하셔서 도착하면 찾으러 오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편물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패킹리스트의 경우 나중에 짐이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Q27. 내년1월 토론토로 임시랜딩(약3일간)후 미국 애틀란타로 가서 약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미국비자는 가족모두 기존여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이 가능할지요... 
A.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 미국비자가 있다면 체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있겠지만 단순 관광의 경우 특별히 거부될 사유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을 입국하나 한국에서 미국을 입국하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적은 한국인이므로 한국인이 미국을 입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28. 지금 캐나다내 알버타 대학에서 공부하는 있는 유학생입니다. 올 연말에 이민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내년 5월쯤에 IELTS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단, 아일츠 성적이 없다면 최초 서류접수시에 영어 능력을 판단할 수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statement 나 다른 시험성적등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신원조회는 좌측 메뉴 하단에 신원조회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혹은 RCMP 로 검색하시면 먼저 진행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보실 수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Q29. 이미 발급된 비자유효기간이 (랜딩을위한) 2004년 1월 18일인데 그기한이후에 랜딩을 할수 있는것 입니까?
-보통의 경우 기한을 넘긴다면 그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한다면 비자가 다시 발급되는 경우는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있으므로 그기한 안에 일을 해결하셔서 입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랜딩을 하기 위하여 꼭 CPR이 있어야 하는것입니까?
-네,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PR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이 여권을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한두달 동안 있으면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두달동안 체류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pr 여권으로도 별도의 비자없이 6개월까지 체류할 수있습니다. 단 체류일정은 입국심사시 결정이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2달 정도를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다시 글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30. 저는 지난 9월달에 렌딩을 했읍니다. 홀로계신 친정아버지(89세)를 캐나다로 초청하여 같이 생활하고자 합니다. 주신청자는 남편으로 하여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A. 초청이민 관련 내용은 먼저 상단의 이민 강좌 중 초청이민 강좌나 이민성 싸이트를 먼저 참고하셔서 대략의 절차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성 싸이트의 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ponsor/index.html
Q31. 영주권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아이들(시민권자)과 저는 동반비자로 토론토에 현재 반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에 있는 남편과 제 앞으로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2개월내로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반드시 서울로 귀국해서 신검을 받아야하는건지 제것만 따로 이곳 토론토서 신검을 받고 서울 대사관으로 통보할수 잇는지요?
A.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진행을 하실 수있습니다. 아빠가 대사관으로 부터 받은 신검 양식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면 현지의 지정병원에서 신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지정병원에서는 결과를 마닐라로 보내야 하는데 신검시 진행하는 대사관이 서울대사관이므로 마닐라로 결과를 송부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지 지정병원 리스트는 이민성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검후 제가 토론토에 애들 학업관계로 계속 거주해야하는데 PR 여권을 받을때나 랜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PR 여권의 경우는 아빠가 한국에서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지 총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빠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가족이 캐나다에 있을 경우 준비서류를 미리 문의 하셔서 준비하시고 한번에 만드시는 것이 수월 합니다. 입국시는 따로 입국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아빠가 입국을 해서 공항에서 랜딩절차를 밟으신 후 나머지 가족과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에 가셔서 나머지 가족의 랜딩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Q32. 1. 저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랜딩 후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기까지 3개월 정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국내나 국외나 큰차이는 없다고 할 수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일정을 보시고 편하신 데로 준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도착후 바로 아이가 아프다거나 한다면 초기에 걱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이민 전담센터가 있는 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민전담 쎈터가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월드 쎈타 , 신한 이주유학 센터등 여러 은행이 있습니다. 
Q33. pr카드를 얼마전에 수령한 사람입니다 카드 수령후 의료보험신청은, 랜딩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할수 있나요 아니면 카드 수령후 3개월 이후에 할수 있나요? 

A. 현지 의료보험 신청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주마다 신청 후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데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를 하신다면 의료 보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 이주시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별히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일부러 말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상관 없으며 최초 출국 시 이민으로 출국 하셨다면 자연스레 말소가 될 것입니다. 말소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거소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4. 지난달 22일에 서류 접수했는데 아직 파일넘버가 안오고 있어서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대사관에 있는 Drop-box에 이민 신청서류 그냥 넣고 나왔는데요. 그렇게만 하면 신청된다고 해서 했는데. 혹시 신청할 때 번호표 받고 대기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A. 서류는 창구에 제출하나 box 에 넣으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한달을 전후한 기간에 화일넘버가 우편으로 오는 것이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6주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오지 않으시면 신분증 가지고 대사관에 한 번 방문하셔서 창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4. PR Card신청에 필요한 ID Form(IMM5455)의 date of permanent residence는 무슨 날짜를 기재하는지요?
A. 캐나다 최초 입국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IMM1000 FORM 45번에 LANDING 한 날짜입니다.
Q36. 1. PR여권 취득후 5년기간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 해야 영주권이 유지 된다고 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해외에 나갔다 오면 캐나다 영주권은 계속 유지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2. 만약 5년 기간 내에 2년을 거주하려면 PR여권 취득 후 최소 3년 후에는 캐나다에 살아야 한다는 예기인데 만약 이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캐나다 입국 시 officer의 판단에 따라 영주권이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3.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다시 초청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까요?
--->이 부분 역시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 이민관의 판단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할 경우에는 다시 초청 가능합니다.
4. 캐나다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증 환원의 절차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영주권 포기는 우선 캐나다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포기확인서를 받은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750-2727)에 가셔서 소지하고 있는 거주 여권(PR여권)을 반납후 거주여권이 무효 되었다는 "여권무효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성하시면 됩니다.
Q37. 유학이나 이민으로 가 있을경우, 부모님이 1년에 6개월 미만으로 매년 다녀가실 수 있는지요? 
A. 저희 부모님께서도 매년 캐나다에 방문을 하셨고 방문 시마다 6개월간의 체류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캐나다 입국시 officer의 판단 혹은 방문자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 캐나다간의 무비자 협정으로 매년 6개월씩 방문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38. 만약 reading 8.0, listening 8.0, writing 5.0, speaking 5.0인 점수가 나왔을 경우 이경우도 7.0이라고 할수 있나요???
A. 대부분이 7.0 이상의 성적이 나와야 하는 경우는 이민자격점수로 언어영역에서 16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인데 위와 같은 성적일 경우 자격점수 4 / 4 /2 /2 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점을 받게 되는데 언어영역에서 12점을 받을 경우 전체적인 기준점수가 67점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9. 현재 와이프 초청이민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현재 캐나다에 저와 같이 거주중이기에 한국에서 수속하지 않고 이곳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수속을 하려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중에 police certificate을 이전 거주국가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A. 이민성 싸이트를 보시면 신원조회 양식과 한문폼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 싸이트를 참조하셔서 다운 받아 기재하신 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첨부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40 2주전에 버팔로 대사관으로 서류를 신청하고 화일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서류중 신원조회 및 한문폼 주소를 캐나다 주소를 기입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주소로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대사관에서 서류에 대한 수정 요청 이전에 저희가 한국주소를 기입한 신원조회폼을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A.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고 파일 넘버를 받으셨다면 요청을 받기 전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수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1. 회사 업무차 12월 중순에 캐나다를 다녀 와야 하고, 1월 중에도 가야 합니다. 12월 중순에 귀국 후 1월에 다시 캐나다로 재입국 할때 영주권카드가 없다면 입국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다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두 번째 랜딩할때 PR 카드가 없다면 별도의 여행증명을 서울대사관에서 받아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서울대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두번째 입국시 서울대사관에 문의 후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비자 협정이 맺어진 나라 이므로 별도의 여행증명이 필요없다고 하고 있으나 입국 전에 대사관에 꼭 확인하시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Q42. 1.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국외이주신고를 받으면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여? 
-국외이주 신고를 해서 달라지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것과 주민등록 등본에 국외이주 신고라고 명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생황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다면 직장에서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겠지요. 그 외는 생활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계속 받으실 수 있구요 세금도 내셔야 하구 예비군 훈련도 받으셔야 합니다. 

2.기본적으로 그냥 영주권은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PR여권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그냥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는거보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여 어떤지요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거소신고를 하시고 거주하시면 되구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지금 생활하시는 것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5년 중 2년의 체류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Q43. 이민 비자를 최근에 받았는데 만료일이 내년 4월말입니다. 집사람의 신체검사가 재검이 나와서 지연됬었거든요. 이런경우 연기가 불가능한건지요? 만료일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요. 
A. 이민 비자 유효기간은 이민 수속 중 신체검사를 하신 날로부터 통상 1년 이내가 됩니다.
재검 등으로 인해 최종적인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되었어도 비자의 유효기한은 처음 신체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가족의 추가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Q44.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방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할 때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운영자님께서는, " 단순히 입국시 여권에 출국날짜를 찍어준 관광객이나 방문자는 해당이 되지 않구요..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허가된 Visitor's permit 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교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Visitor's permit 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한국인들의 경우 캐나다와 한국의 무비자협정 체결에 의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visitor permit 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들의 유학이나 배우자의 취업비자 발급에 의해 동반 비자를 신청한 경우 visitor permit을 발급해 줍니다.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면허증 교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영사관 확인을 반드시 먼저 받으셔야 하니 우선 이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45.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체류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이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 5년마다 2년을 체류해야 된다는 건가요?
A. 매 5년마다 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상관이 없겠구요. 4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도 있습니다.
Q46. 피알 여권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국외 이주 신고 필증" 이 있잖아요.. 그거 발급 받을 때 전출입신고서와 함께 주민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임시 랜딩 후에 주민증을 재발급받는 것인가요? A. 출국신고시 주민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납한 주민등록증은 재 발급이 되거나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Q47. work permit 만으로 영주권자와 같은 무료 의료 서비스, 육아비등의 사회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데 이것이 open work permit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포함되는 이야기 인가요? 
A. 네, 같은 것입니다. open 이란 고용주가 정해지지만 않았지 일반 work permit과 같은데, 다만 유학생의 동반자로서 어떤 특수한 일은 할 수 없다던가 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의료, 약사 등의 전문 적인 job)

Q48. 저는 호주 더블디그리를 소유한 카이로프랙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불법이라 병원과 관련기관 에서의 임상경험은 오래되었는데(8년) 이민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꼭 세금증명서류가있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경력의 인정은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세금 관련 서류로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수속에 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Q49. 1년일하고 비자가 만기되어 같은직종의 다른직장을 구할시 앞서 일한 일년에서 한달이라도 세금이 누락되면 보너스 점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보너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캐나다 현지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보너스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상태라면 1년을 넘기고 신청을 해서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구요..
현재 일하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고용주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고용주를 찾는다면 새로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 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Q50. 부모님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제가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4년 가게되면 5년중 거주기간 2년에 걸려 제 영주권은 취소되나요?
A. 영주권의 취소여부는 캐나다 입국시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후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경우 입국이 제한 될 수있으며 공항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학이나 휴학등의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유지 해서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기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Q51. 11월 5일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여 거소증을 수령하였으나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를 위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요? 
A. 출국 시에 이민으로 출국하셨다면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자연스럽게 말소가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데는 출입국 관리국의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말소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다리시면 말소가 될 것입니다. 
Q52. 출국만료일이 2004년 4월 29일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온 레터에는 출국만료일을 연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데, 제가 내년 6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끝내고 갔으면 하는데, 혹시 전혀 불가능 할까요? 
A. 안타깝게도 캐나다 이민국은 개인의 상황에 의해 비자의 유효기간(출국 만료일..)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경우 ..또는 신체검사 결과 판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대사관에 출국시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히, 일단은 출국을 해서 이민자 입국신고를 마친 후 다시 귀국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53. 1. 호적등본 공증 꼭 해야하나요 ?
=> 전문 번역사에 의해 번역을 하고 해당 번역사의 declaration과 seal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 제출하라는데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한가요? 
==> 경력증명서 + 세금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일반여권을 이민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갖구 있어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이민가는 모든 가족이 다 여권있어야 하나요? 
==>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없으신 경우는 여권 없이 신청이 들어가도 특별한 요청은 없었습니다.

4. 자금증명서류는 유동자산만 내는건가요? 부동산은 안되나요? 현금은 잔고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통장사본이라던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 부동산이 있으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은 잔고증명서 + 통장 사본이나 12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업무기술서 쓰라는 말은 체크리스트엔 없던데 어디서 보니까 써야한다구 해서요.. 
==> 본인이 신청하시는 직업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Q54. 약 3년간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재했던 국가로부터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러한 확인서류 없이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접수가 안되는지, 혹은 추후에 서류보완을 요구 받는지요? 
A. 신청인과 그 동반 가족 가운데 만 18세 이후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각각 그 나라의 신원조회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신원조회가 면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청은 이민신청서를 제출 한 후 대사관에서 서류의 review를 한 후 해외거주사실이 확인이 되면(신청서등에 기재한 내용을 보고) 본인에게 차후 요청을 합니다.
Q55. 캐나다 이민 설명서에 보면 "Diploma, trade certificate or apprenticeship" refers to post-secondary educational credential other than a university educational credential. 이라고 돼 있는데요..제가 다니고 있는 공전이나 혹은 실전의 학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A. 공전이라면...통상 2년제 과정의 공업전문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민 심사시 공업전문대학교이든 일반 전문대학교이든 2년과정의 전문대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나 certificate이 있다면 학력부분에서 20점을 부여하고...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와 같은 점수) 3년과정의 전문대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diploma나 certificate이 있다면 22점을 부여합니다.
Q56. ‘동반 부모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 가 속칭 "동반비자"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 동반 비자로 발급을 받는다면 제3국에 왔다갔다 하며 수시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A. 자녀의 유학때문에 동반비자를 받은 부모님은 자녀의 비자 유효기간만큼 통상 방문비자 유효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기간이 만기되기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생비자처럼 캐나다내 이민국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Q57. 방문비자로 6개월 받았고 이제 다시 연장을 신청할 것인데요..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등을 가지고 체류할때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A. 단순히 입국시 여권에 출국날짜를 찍어준 관광객이나 방문자는 해당이 되지 않구요..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허가된 Visitor's permit 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교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8. 다름이 아니라 전에 1년여 다녔던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발급받아둔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이 오래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서 등에서 납세증명 등을 떼는게 나을까요? 
A. 오래된 경력 증명서도 제출을 하시구요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없어진 회사명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점도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보다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없어져도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온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9. 점수 계산방법중 캐나다에서 유학경헙 유무에대해서 궁금한데요. 꼭 캐나다여야 하나요. 미국에서 유학한것은 점수 받을수 없나요... 
A. 미국에서 유학하신 경력은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Q60. 제가 요번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캐나다 대사관의 혼인 증명이 필요한가요? 

A.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호적등본에 배우자가 올라 있다면 호적등본을 결혼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별도의 대사관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Q61. 독립이민 4인(어른 2 + 18세 미만 자녀 2)의 경우 appocation fee 납부시 CD$1,400 x \850 = \1,190,000 을 우리은행에서 카나다 대사관 명의로 입금하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때 보내는 사람은 꼭 주신청자 성함을 기재하셔야 하구요 입금증 원본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Q62. 오사카에 체류중인 부부입니다. 야금 전문가인 남편은 일본의 항 광업회사에서 2년째 근무중이구요.. 오사카나 동경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캐나다 독립 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든 캐나다 대사관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주소를 방문하시면 각국 대사관이 이민 수속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수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offices/missions.html
Q63. 10여 년전 카나다에서 약 4년간 주재원 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카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 서류 접수시 카나다 경찰의 Letter of Clearance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최초 서류 접수시 해외신원조회 결과는 첨부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 대사관에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시간을 조금 단축 하실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64. 드디어 PR여권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대사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본결과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부 / 해외이주확인서 사본 (개인별 1부) / 국외이주신고필증 / 지방세납세 증명서 (개인별 1부) / 납세증명서 : 국세(개인별 1부) / 여권사진 (개인별 2매) / 구여권 (개인별)

1. 제가 생각할때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거 아닌가여?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에 국외이주 신고라는 단어가 표기 됩니다. 그것이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또한 어떤분들은 국민연금도 해지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네여 이건 어떻게 해야하져?
-국민연금은 비자 나오시고 항공권을 구매하신 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은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현지에서 이미 랜딩을 하신 분들한데 물어보니깐 그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임시랜딩이나 출국전 서류는 캐나다 이민 메뉴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정리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것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65. 임시랜딩시 답사등으로 출국 목적을 기재하여 주민 등록을 살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1. 재입국하여 한국에서 현재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려면 거소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당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재외동포가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말인가요? 
==>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된 후에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거소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답사 목적으로 출국시에는 거소 신고 자체가 필요 없나요?
==> 1번의 답과 같은 맥락이네요

3.. 만일 거소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 거소신고 후에는 국민연금..의료보험 공단 등에서 님의 관리 번호가 바뀌게 되므로 회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도 있습니다.

4. 신체검사 올 한국에서 인터뷰 통과후 7월 신체 검사를 통과하여 12월 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랜딩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한국에서 신체검사시 재검을 받은 분들이..현지(캐나다)입국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조건이 비자에 붙어있습니다.
Q66. 만약에 인터뷰 면제가 되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체검사에 걸리면 승인이 나지 않나요? 남편이 몇 년전에 간암으로 수술하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데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나하고 걱정이 됩니다..
 A. 먼저 가족 중 신검에서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나머지 가족도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신검에서의 결격사유는 병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닐라 메디컬 센터의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의료예산이 이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경우에 신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므로 정상생황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통과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Q67. 제 친구중 한사람이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A. 공식적으로는 안됩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때의 경우입니다.)
공식적이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하신 경우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라는 질문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Q68. 저는 18세 이전부터 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 신원조회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버팔로에서는 꼭 PR여권을 요구하나요? 
A. 18세 이후부터 줄곧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국시민인 상태라면 자국 신원조회는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따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한국인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초청이민 신청서 제출시 part 3에 해당되는 서류 kit으로 한국 신원조회관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나머지 신청서 등과 함께 캐나다 CPC에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R여권은 해외영주권을 취득할 모든 한국인들이 받아야 하는 여권 타입입니다. 이것은 버팔로주재 캐나다 대사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Q69. 1. adaptability에서 "삼촌이내의 영주권자 이상"이 있으면 보너스로 5점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삼촌 이내의 영주권자 이상"은 꼭 법률상 성인이어야 하나요?
사실은 제 아이들(7세, 6세)이 그곳 현지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라서요,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이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Q70. 저는 프랑스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경력 4년 이상으로 독립이민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불어시험입증을 하라고 하여 할 수없이 지난달 DELF 1단계 1,2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언어시험에서 영어 빼고 7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태는 어떻게 점수상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불어 능력을 판정하는 공식 시험은 TEF 임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구요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민 자격판정 항목에서 언어능력은 공식시험의 경우 시험성적을 이민 자격점수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시험이나 외국 체류 경험은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수를 확실히 넘는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즉, 영사는 석사학위가 있고 외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민자격점수 7점을 줄지 5점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Q71. 1. 동반자녀 (현재 고2, 중3) 들의 학비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민자가 대학을 갈 경우, 유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물론 영주권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같이 영주권자만이 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학비의 학교마다 학비 혜택이 다르고 사립대학의 경우 영주권자와 유학생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번 주에 PR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에 넣은 상태이고 저는 내년에 임시랜딩 할 계획인데 제가 출장이 잦아서.. 제가 알기로는 PR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단기여권을 만들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이유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오기 전에 PR 여권을 사용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단수여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출장을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출국 심사시에는 이민으로 출국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Q72. 인터뷰 대기중에 있는 2001년 구법신청자 입니다. 신청 당시 직종은 정보통신 관련 Marketing Consultant이고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직업을 보험업무 쪽으로 바꾸려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시에 하고있는 직종의 일관성 결여로 혹 불이익을 받게 될지는 않을런지요..? 
A. 이럴 경우 직업을 변경한 것을 대사관에 알리지 않코 인터뷰를 진행하시거나 아님 바꾼 직업과 이민 신청시 직업군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면 이 연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뷰 날짜가 잡히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73. 인터뷰를 마치고 신검을 했는데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하네요... 가족 중 한사람- 저희의 경우 제 아내-이 신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아내만 빼고 나머지 가족만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신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가족의 비자도 받으실 수없습니다. 그전에 수속에서 제외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직 신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74. 저는 내년 캐나다 랜딩 예정자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청약예금을 10년 넘게 예치하고 있어 주택청약 우선공급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랜딩 하게 되면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청약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출국 때 여행이나 답사라고 답하고 나가면 청약시점에 국내에 입국해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말과 어느것이 맞는지요..? 

A. 청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국내 해당지역에 거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있는지가 중요하구요 최초 출국시 이민으로 출국을 한다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므로 한국에 오셔서 꼭 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출국시 답사나 여행이라고 하고 주민등록이 계속 살아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결론은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거소신고를 꼭 해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75. 과기부 일반 4호봉 공무원입니다. 부서는 생명환경연구부입니다. 연구직은 아닌 일반 사무직이고요 생명공학석사학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기술직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석사학위를 믿고 그냥 Biologist로 밀어붙이면 되는건가요? 또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올린 호봉수도 경력에 인정이 되는지요. 
A. 일반 사무직인데 Biologist 라는 직종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냐 마느냐는 본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직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므로 내가 하는 업무가 전문인력 이민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사무직 관련 직업군으로 솔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과 현재 업무의 유사성을 찾아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올려주신 글만 봐서는 저희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Q76. 저희 아버지가 작년 1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신 분과 재혼하셨거든요) 만22살 미만의 자녀인 제것까지도 같이 영주권 신청하셨어요 근데 만22살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다 되는건지, 만22살 미만이면서 학생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22살 미만이면 학생이 아니여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22살이 넘는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에 유리하구요 22살 이상일 경우 영사가 동반여부를 결정하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동반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Q77. 임시 랜딩을 위해 피알 여권을 가지고 출국할 때, 일례로, "관광차 나간다"라고 하면 주민증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의 의문점은, 피알 여권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중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국외 이주 신고 필증" 이 있잖아요.. 그거 발급 받을 때 전출입신고서와 함께 주민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 수속절차 한눈에 보기"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임시 랜딩 후에 주민증을 재 발급받는 것인가요? 
A. 영주권 포기..반납 등에 관한 대사관의 확인서가 없다면 반납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78. 1. 12월 캐나다 대사관의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x-mas가 있어, 정상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PR여권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빨라야 12월 중순경 PR여권을 L.A. 대사관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읍니다.
3. 비자 RETURN을 늦어도 1월초에는 받아야 하는데..
 A. 보통의 경우는 대사관 휴무는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오픈을 합니다. 다만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성탄절 휴가를 길게 가기 때문에 심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성탄절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습니다. 
Q79. 1. 병원에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검사결과 확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정병원의 검사결과 확인증은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는 마닐라로 보내져서 메디컬센터에서 최종통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한국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검사결과 확인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내일 랜딩 fee를 입금하려는데 우리나라 돈(한화)로 얼마를 입금해야 하나요?
A: 일인당 컈나다 달러 975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성인이므로 보통의 경우 C$975 X 2명 X 850 원= 1,657,500원을 대사관 계좌로 납부하시고 입금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검사확인증과 무통장입금증 둘 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입금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시 화일넘버를 적어주셔야 대사관에서 빨리 확인을 할 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80. 아이알츠 어디서 보는건지.. 한국에선..영국문화원에서 보나요?...다음달에 보고 싶은데..어떻게 신청해야할지... 
A: 캐나다 내에서는 시험 볼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구요, 이중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IELTS Administrator Simon Fraser University  English Bridge Program 8888 University Drive Burnaby B.C. V5A 1S6 Vancouver Canada 
Tel: 604 291 5930
Fax: 604 291 4989
Email: ielts@sfu.ca
WWW: http://www.sfu.ca/ielts/ 

IELTS Administrator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7071 Bayers Road Halifax  B3L 2C2 Nova Scotia Canada
Tel: 1-902-429-3636
Fax: 1-902-429-2900
Email: registrar@ili.ca
WWW: http://www.ili.ca 

IELTS Administrator onestoga College of Applied Art & Technology 299 Doon Valley Drive
Kitchener, Ontario N2G 4M4 Canada
Tel: +1 (0519) 7483516
Fax: +1 (0519) 7483505
Email: ielts@conestogac.on.ca
WWW: http://www.conestogac.on.ca/ielts
Q81.캐나다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증 환원의 절차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 영주권 포기는 우선 캐나다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포기확인서를 받은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750-2727)에 가셔서 소지하고 있는 거주 여권(PR여권)을 반납후 거주여권이 무효되었다는 "여권무효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성하시면 됩니다.
Q82. 저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들어간 후에 영주권 신청을 In Canada applicaiton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답중 초청허가가 난 후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초청허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 
A: 배우자초청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중에..비자가 완전히 발급되기 전.. 초청 신청서 세트를 접수하고 통상 4-6개월 사이에 sponsorship 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데..그 이후부터는 초청되는 배우자 분께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Q83. 지금 저는 서울에 있고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는 기러기 가족이죠. 가족들이 현지 체류 3년을 지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요? 시민권 취득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하거나 또는 받아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A: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시민권 취득후에도 한국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Q84. 누나가 영주권자입니다. 주신청자를 저의 집사람으로 해도 친척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하지요. 어차피 님도 같이 신청하실거 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사람분 것으로 해도 친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Q85. 이민갈때 수속기간이 어느정도 걸리죠? 저의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신데...토론토로 이민가게 되면 직업이 많이 생각될까 하는데...직업 종류가 어느 정도? 무슨 시험도 봐야하나요? 
A: 이민을 신청하시려는 주 신청자의 직업이 교사이시라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이신데.. 이는 영어나 불어능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학력, 영+불어능력, 경력, 나이..등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심사가 됩니다. 현재 수속기간은 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